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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사유

가.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수년도(2004～2006)

를 요하는 사업으로,

나. 당해연도 산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매년 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

재정운 을 기 할 수 없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 을 달성하기

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함.

2. 련법규

가. 지방재정법 제33조 (계속비)

나.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의 규정(계속비 사업 산요구)



계속비 사업승인(안)

□ 목

본 사업은 축산폐수가 일부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소하천 남해안 연안

수질오염을 가 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

수거ㆍ 정처리하여 사천만 남해안의 수질을 보

□ 련법규

가. 지방재정법 제33조(계속비)

나.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의 규정(계속비 사업의 산요구)

□ 사업개요

가 치 : 사천시 축동면 탑리100(구 축동분뇨처리장 내)

○ 사업기간 : 2004 ～ 2006

○ 시행주체 : 사천시

○ 총사업비 : 4,210백만원

○ 시행방법 : 장기계속공사

○ 사업량 : -시설용량 =40 ㎘/일

-부 시설 1식

□ 추진 황

○ 타당성조사 용역 : 2003. 6. 3 ～ 2003. 9. 10

○ 기본 실시 설계 용역 : 2004. 9. 22 ～ 2005. 5. 21

○ 설치인가 신청 : 2005. 6.

○ 공사착공 : 2005. 8.

○ 공사 공 : 2006. 12.



□ 사업비 : 4,210백만원(국비 3,254 도비 114 시비 842)

 가.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

(단  : 만원)

 

나. 사업별 투자내역

(단  : 만원)

□ 계속사업 

 가. 축산폐 공공처리시  사업  착공부터 공까지 도(2004~2006)를  

     요하는 사업 로,

 나. 당해 도 산편 로 집행하  산 월  불가피하게 어 재  운   

      기 할  없 므로 본사업  원 한 추진과 사업 목 달  하여  

     계속  사업 로 집행하고자 함.

구분 합계
2004년

이
2004년 2005년 2006년 비고

계 4,210 - 137 965 3,108

국비 3,254 - - 772 2,482

도비 114 - 114 - -

시비 842 - 23 193 626

구 분 사업비 비고

합 계 4,210

공 사 비 3,970
토목ㆍ조경,건축,기계,

기ㆍ계장공사

보 상 비 -

설계 부 비 240




